
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2011-322호

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

 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 『대부업 등의 등록

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13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하고 행정절차법

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1. 7. 1

인천광역시 동구청장

1. 공고의 명칭 :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

2. 공고기간 : 2011. 7. 1 ~ 2011. 7. 14(14일)

3. 공고대상

관리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등 록 일
사업장주소

(~동 이하 생략) 비고

인천동구-2010
-대부15호

한화캐피탈대부 박상철 2010.10.4 인천 동구 화수동

인천동구-2010
-대부중개17호

한화캐피탈대부중개 박상철 2010.11.26 인천 동구 화수동

4. 처분일자 : 2011. 7. 1

5. 처분이유 : 현장방문 결과 소재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

(2011.05.24~2011.06.23)를 하였으나, 공고기간 내 소재확인 통지를 하지 아니함.

6. 근거법령 :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3조제2항제6호

7. 처분의 효력 : 등록취소 및 향후 5년간 대부(중개)업 등록 제한

8. 처분에 대한 불복 :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, 이 처분이 있음을 안

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

송을 제기할 수 있음.

☞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동구청 경제과(☎032-770-638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1- 580 호

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

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「대부업 등의 등록

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3조2항6호, 동법 시행령 제8조 및「행정

절차법」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30 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공고의 명칭 :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

2. 공고대상 : 18개업체
연번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비고

1 개인
2009-서울특별시-

01982(대부업)
BC대부업 정성묵 65.07.19 당산동32-176 소재불명

2 〃 2010-서울영등포-
0012(대부중개업)

한국한솔대부중개 김정수 82.05.19 당산동3가 195-1
2층

〃

3 〃 2010-서울영등포-
0053(대부중개업)

LH 대부 이 학 69.06.03 당산동1가 7-1
DSME 1102

〃

4 〃 2010-서울영등포-
0075(대부중개업) C엔B금융대부중개 김송규 73.08.08

당산동1가 7-1
DSME 1102 〃

5 〃 2010-서울영등포-
0040(대부중개업) 일월대부중개 우한성 67.04.20

영등포동5가81-10
내오피스텔501호 〃

6 〃 2011서울영등포-
0116(대부업)

디케이대부신용 유혜영 86.01.29
영등포동5가81-10
내오피스텔508호

〃

7 〃 2010-서울영등포-
0062(대부중개업)

서울대부중개 함세종 84.01.20
영등포동5가83
벤쳐B/D 309호

〃

8 〃 2011-서울영등포-
0106(대부중개업)

T.K대부 정우승 57.11.18 영등포동5가83
벤쳐B/D 303호

〃

9 〃 2009-서울시-
2159(대부중개업)

에이엠씨대부중개 천상용 65.11.08 영등포동5가108
푸른오피스325호

〃

10 〃 2010-서울영등포-
0058(대부중개업) 드림대부중개 김동철 85.11.10

신길동448-16
샘탑빌딩404호 〃

11 〃 2010-서울영등포-
0101(대부중개업) 부자되는대부중개 권나영 75.02.11

신길동59-2
n-city 1108호 〃

12 〃 2010-서울영등포-
0046(대부업)

늘봄대부 박수영 74.01.21 영등포동62 〃

13 〃 2009-서울특별시-
2469(대부중개업)

애드윈대부중개 손민주 83.02.18
신길동448-16
샘탑빌딩201호

〃

14 〃 2009-서울특별시-
00885(대부업)

사랑 김우영 80.06.03 양평동4가235-3 〃

15 〃 2009-서울특별시-
2954(대부업)

카이로스대부 문원상 57.11.11 여의도동41
대교A3동1015호

〃
16 〃 2009-서울특별시-

2955(대부중개업)

17 법인
2009-서울특별시-

2928(대부업)
애틀란티스
디앤씨(주)

110111-
3446097

문원상 57.11.11
여의도동47여의도
자이오피스텔
501-1501

〃
18 〃 2009-서울특별시-

2927(대부중개업)



3. 취소처분일자 : 2011. 6. 27(월)

4. 처분이유

우리구 소재 대부업체에 대하여 현장방문 결과 소재불명으로 확인된

업체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(2011.5.27~6.26)하였으나 공고기간 내

     이의신청이 없고 소재확인이 되지 않음

  5. 근거법령 :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3조

               제2항제6호

  6. 처분내용 : 대부업 등록취소

     -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     

    대부업 등록 불가

  7. 처분에 대한 불복 :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, 이 처분이

    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     

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(☎02-2670-3436)으로 문의  

     하시기 바랍니다.


